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Ⅰ. 감정평가의 개요

1. 감정평가목적

   본건은 경상북도 문경시 신기동 소재 “신기제2일반산업단지” 내에 위치하는 공장 [토지, 건물, 

기계기구]로서,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의뢰한 경매 목적의 감정평가임.  

 

2. 기준가치 및 감정평가조건

본건은 「감정평가에 관한 규칙」 제5조 제1호의 “시장가치”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하며, 별도의 

감정평가조건은 없음.

3. 감정평가방법의 적용

1) 「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」, 「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」, 「감정평가에 관

한 규칙」 등 감정평가관련 제 규정 및 감정평가 일반이론에 의거하여 감정평가 하였으며, 

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음.

      「감정평가에 관한 규칙」 제14조(토지의 감정평가)

       ① 감정평가법인등은 법 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토지를 감정평가 할 때에는 공시지가

기준법을 적용하여야 한다.  

       ② 감정평가법인등은 공시지가기준법에 따라 토지를 감정평가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순

서에 따라야 한다. 

          1. 비교표준지 선정: 인근지역에 있는 표준지 중에서 대상토지와 용도지역·이용상황·주

변환경 등이 같거나 비슷한 표준지를 선정할 것. 다만, 인근지역에 적절한 표준지

가 없는 경우에는 인근지역과 유사한 지역적 특성을 갖는 동일수급권 안의 유사지

역에 있는 표준지를 선정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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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2. 시점수정: 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

사·발표하는 비교표준지가 있는 시·군·구의 같은 용도지역 지가변동률을 적용할 것. 

다만,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    가. 같은 용도지역의 지가변동률을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적절하지 아니하다

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법상 제한이 같거나 비슷한 용도지역의 지가변동률, 

이용상황별 지가변동률 또는 해당 시·군·구의 평균지가변동률을 적용할 것

             나. 지가변동률을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「한국은

행법」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·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에 따라 산정된 

생산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할 것

          3. 지역요인 비교

          4. 개별요인 비교

          5. 그 밖의 요인 보정: 대상토지의 인근지역 또는 동일수급권내 유사지역의 가치형성

요인이 유사한 정상적인 거래사례 또는 평가사례 등을 고려할 것

       ③ 감정평가법인등은 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적정한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토지를 

감정평가 할 때에는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여야 한다. 

     ④ 감정평가법인등은 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토지를 감정평가 할 때에는 제1항부터 제3

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되, 해당 토지의 임대료, 조성비용 등을 고려하여 감정평가 할 

수 있다. 

    「감정평가에 관한 규칙」 제15조(건물의 감정평가)

       ① 감정평가법인등은 건물을 감정평가 할 때에 원가법을 적용하여야 한다.

2) 위 규정에 따라, 토지는 공시지가기준법으로 감정평가 하였으며,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

시산가액과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을 각각 산출하고 비교함으로써 토지 감정평

가액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였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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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) 본건 건물 및 기계기구의 평가는 그 구조, 규모, 용재, 내구연한, 현상, 이용, 관리상태, 유용

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원가법으로 감정평가 하여야 하나, 화재로 인하여 대부분 소실되어 

경제적 가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평가 외 하였음. 

  4. 그 밖의 사항

- 화재로 인한 건물의 잔존부분은 현재 건물의 붕괴 등의 사유로 출입이 통제된 상태이며,  

공장건물은 공장으로서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, 공장부지 내에 이동이 가능

한 적재물이 있으니 경매진행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 

  5. 기준시점

본건은 「감정평가에 관한 규칙」 제9조 제2항에 따라 대상물건의 가격조사완료일자인 2024

년 05월 03일을 기준시점으로 함.

Ⅱ. 토지가액의 산출근거

1.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

   “공시지가기준법”이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감정

평가의 대상이 된 토지와 가치형성요인이 비슷하여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

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상토지의 현황에 맞게 시점수정,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

비교, 그 밖의 요인의 보정을 거쳐 대상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임.

   [대상토지의 개요]

기호 소재지
면적

(㎡)
지목

이용

상황

용도

지역

형상/

지세

2023년 
개별지가
(원/㎡)

1
문경시 신기동 

1143-3
5,000

공장
용지

공업용
일반
공업

사다리/
평지

94,0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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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 비교표준지의 선정

「감정평가에 관한 규칙」 제14조 제2항에 의하여 평가대상토지의 인근지역에 소재하는 표준

지 중에서 평가대상토지와 용도지역ㆍ이용상황 및 주위환경 등이 같거나 유사한 다음의 표

준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함.

(공시기준일:2024.01.01)

구분 소재지
면적

(㎡)
지목

이용

상황

용도

지역

도로

교통

형상/

지세

공시지가

(원/㎡)

표준지 

A
문경시 신기동

1143
3,306

공장
용지

공업용
일반
공업

중로
각지

사다리/
평지

100,700

2) 시점수정치의 산정

 국토교통부장관이 월별로 조사ㆍ발표한 지가변동률로서 비교표준지가 있는 시ㆍ군ㆍ구의  

 같은 용도지역의 지가변동률을 적용하여 시점수정치를 산정함.

대상지역 기    간
지가변동률

(%)
비    고

경상북도

문경시

공업지역

2024.01.01 ~ 

2024.05.03

-0.085

(0.99915배)

2024.01.01 ~ 2024.03.31 : -0.073

2024.03.01 ~ 2024.03.31 : -0.011

( 1 - 0.00073 ) * ( 1 - 0.00011 * 

33/31 )

 ≒ 0.99915
  

    ※ 2024년 04월 이후의 지가변동률이 미 고시되어 2024년 03월 지가변동률을 연장 적용함.

3) 지역요인 비교치의 산정

     본건 토지는 비교표준지와 인근지역 내에 소재하여 지역요인은 동일함.(1.00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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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4) 개별요인 비교치의 산정 

    (1) 개별요인 비교항목 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       【공업지대】          

구     분

조건 항 목 세 항 목

가로조건 가로의 폭, 구조 등의
상태

폭

포장

계통 및 연속성

접근조건 교통시설과의 거리

인근교통시설과의 거리 및 편의성

철도전용인입선

전용부두

환경조건
공급 및 처리 시설의
상태

동력자원

공업용수

공장배수

자연환경 지반, 지질 등

획지조건 면적, 형상 등

면적

형상

고저

행정적조건 행정상의 조장 및 규제정도

조장의 정도

규제의 정도

기타규제

기타조건 기타
장래의 동향

기타

    (2) 개별요인 비교치 결정    

기호
비교

표준지
가로조건 접근조건

환경조건
(자연)

획지조건
행정적
조건

기타조건 격차율

1

A 0.97 1.00 1.00 1.00 1.00 1.00 0.970

본건은 중로한면으로 가로조건에서 약간 열세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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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) 그 밖의 요인 보정

  (1) 그 밖의 요인 보정의 근거 및 필요성

「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」, 「감정평가에 관한 규칙」 제14조 제2항과 국토교

통부 유권해석(건설부 토정 30241-36538,1991.12.28), 대법원판례〔2003다 38207(2004. 

05.14선고), 2002두 5054 (2003.07.25선고)〕등의 취지에 따라 인근지역 또는 동일수급권내 

유사지역의 평가사례와 균형을 유지하고, 인근지역의 지가수준을 적정히 반영하기 위하여 

그 밖의 요인의 보정이 필요함.

(2) 그 밖의 요인 보정치 산정방법

￭ 그 밖의 요인 보정치 ≒
비교사례 단가×시점수정×지역요인×개별요인

표준지공시지가×시점수정

(3) 인근 지역 평가사례 
 (출처:한국감정평가협회 감정평가정보시스템, KAIS등)

기호 기준시점 소재지 지목 면적(㎡) 용도지역
토지단가
(원/㎡)

비고

①
2023.12.27

문경시 신기동
OOO

공장
용지

5,997.90
일반
공업

130,000 담보

개별지가(2023):@100,000/㎡

②
2024.02.19

문경시 신기동
OOO

공장
용지

4,906.90
일반
공업

150,000 담보

개별지가(2023):@96,800/㎡

(4) 비교사례 선정

평가사례 중에서 비교표준지와 지리적으로 근접하여 위치하고 있으며, 규모 등 개별적요

인에서 비교가능성이 높은 평가사례①을 그 밖의 요인 산정에 적용할 비교사례로 선정하

였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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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5) 그 밖의 요인 보정치 산정   

- 비교표준지 “기호 A / 사례 “기호 ①”

비교
표준지

(A)

가격시점현재
표준지가격(a)

공시지가
(2024.01.01)

시점수정
(2024.01.01.~ 2024.05.03)

가격시점현재
표준지가격

100,700 0.99915 100,614

평가사례기준
표준지가격(b)

사례가격① 시점수정치 지역요인 개별요인
사례기준

표준지가격

130,000 0.99907 1.000 1.030 133,775

보정치
보정치산정(b/a) 적용보정치

    133,775 / 100,614 ≒ 1.330 1.33

 ※ 사정요인 : 정상적인 사례로 판단되어 별도의 사정보정은 필요치 아니함.

 ※ 시점수정 : 경상북도 문경시 공업지역(2023.12.27.~2024.05.03): -0.093%(0.99907)

 ※ 지역요인 : 사례토지와 비교표준지는 인근지역에 소재하여 지역요인 대등함.

 ※ 개별요인

        

(6) 그 밖의 요인 보정치 결정

보     정     내     용 결정 보정치

감정평가사례, 거래사례, 인근지역 지가수준 및 대상토지의 감정평가목적 등

을 고려하여 그 밖의 요인 보정치를 다음과 같이 결정함.
1.33

표준지/

사례
가로조건 접근조건 환경조건 획지조건

행정적

조건
기타조건 비교치

표준지(A)/
사례①

1.03 1.00 1.00 1.00 1.00 1.00 1.030

비교내용 사례대비 표준지는 중로각로 접근조건에서는 약간 우세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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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)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(토지단가)

산식 = 공시지가(원/㎡) x 시점수정 x 지역요인 x 개별요인 x 그 밖의 요인

기 호
표준지

공시지가
(원/㎡)

시점수정
지역
요인

개별
요인

그 밖의
요인

산정단가
(원/㎡)

결정단가
(원/㎡)

1 100,700 0.99915 1.000 0.970 1.33 129,803 130,000  

 2.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토지의 시산가액

    1) 거래사례 선정

     (1) 선정기준

토지만의 거래가액이 분리 가능한 거래사례로서 인근지역 내의 실거래가 중 용도지역, 

실제 이용상황, 공법상 제한, 주위환경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하고 지리적으로 근접한 거

래사례㉠을 비교사례로 선정하였음.

     (2) 인근지역 거래사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 (출처:한국감정평가협회감정평가정보시스템, KAIS등)  

기호 거래시점 소재지 지목 면적(㎡) 용도지역
토지단가
(원/㎡)

비고

㉠
2021.03.02

문경시 신기동
OOO

공장
용지

8,924
일반
공업

115,000
(1,026,260,000)

-

개별지가(2021):@76,600/㎡

㉡
2021.11.11

문경시 신기동
OOO

공장
용지

1,704.7
일반
공업

117,300
(199,961,310)

-

개별지가(2022):@104,500/㎡

2) 사정보정

      선정된 비교사례에는 특별한 사정이 개입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바, 별도의 사정보정

을 하지 아니하였음(1.000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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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3) 시점수정 

     

    4) 지역요인 비교

       선정된 비교사례와 대상 토지는 인근지역 내에 위치하는 바 지역요인은 동일함.(1.000)

    5) 개별요인 비교

       ■ 공업지대 [거래사례㉠/기호1] 

조건 항 목 세 항 목 비교치 비 고

가로조건
가로의 폭, 구조 
등의
상태

폭

1.00 유사함.포장

계통 및 연속성

접근조건 교통시설과의 거리

인근교통시설과의 거리 
및 편의성

1.05 교통시설과의 거리 및 
편의성에서 우세함.철도전용인입선

전용부두

환경조건
공급 및 처리 
시설의 상태

동력자원

1.00 유사함.
공업용수

공장배수

자연환경 지반, 지질 등

획지조건 면적, 형상 등

면적

1.06 면적, 형상 등에서 
우세함.형상

고저

행정적조건 행정상의 조장 및 
규제정도

조장의 정도

1.00 유사함.규제의 정도

기타규제

기타조건 기타
장래의 동향

1.00 유사함.
기타

비교치 1.113

  

   

비교사례 대상지역 기    간
지가변동률 

(%)
보정치(배) 비  고

㉠
문경시

공업지역
2021.03.02~2024.05.03 2.825 1.02825

2024년 
03월분

연장적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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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)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(토지단가)

기호
거래사례 

(원/㎡)
사정보정 시점수정 지역요인 개별요인

산정단가

(원/㎡)

결정단가

(원/㎡)

1 115,000 1.000 1.02825 1.000 1.113 131,611 132,000

 

  3. 토지 가액의 결정

    1) 각 방법에 의한 시산가액

기호 면적(㎡)
공시지가기준법 거래사례비교법

단가(원/㎡) 시산가액(원) 단가(원/㎡) 시산가액(원)

1 5,000 130,000 650,000,000 132,000 660,000,000   

    2) 토지의 가액 결정

상기 산정된 시산가액의 검토 결과 「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」 및 「감정평가

에 관한 규칙」에 근거한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토지의 평가액은 평가사례, 거래사례 및 

인근토지의 가격수준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그 적정성이 지지되고 있으므로 공시지가기준법

에 의한 시산가액을 토지가액으로 결정하였음. 

기호 면적(㎡) 단가(원/㎡) 감정평가액(원) 비 고

1 5,000 130,000 650,000,000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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Ⅲ. 건물가액의 산출근거

1. 감정평가방법의 적용

건물에 대한 평가는 「감정평가에 관한 규칙」 제15조에 따라 기준시점에서 대상물건의 재조

달원가에 감가수정을 하여 대상물건이 가지는 현재의 가액을 산정하는 원가법을 적용함.

2. 대상건물의 개요

기 호 구조 용도 층 면적(㎡)
비고

(사용승인일자)

2

일반철골구조
철근콘크리트지붕

4층

공장 1층 1,833.42

2020.05.22
공장 2층 496.18

공장 3층 1,833.42

공장 4층 156.34

3. 재조달원가의 산정 및 내용년수의 결정

1) 표준단가 결정
  ※ 건축물 재조달원가(2023년기준)한국부동산 연구원 

분류번호 용도 구조 급수
표준건축비

(원/㎡)
내용년수

05-01-06-09 일반공장 철골조/평지붕5.5m 2 1,089,000 35(30~40)

05-01-06-09 일반공장 철골조/평지붕5.5m 3 1,004,000 35(30~40)   

4. 건물 가액의 결정

  조사시점 현재 일부분 잔존건물이 있으나 대부분 화재로 인하여 소실된 상태로 공장으로

서의 경제적인 가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평가 외 하였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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Ⅳ. (기계기구)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

공장건물에 부착하여 설치하였거나, 내부에 설치되어 있었던 기계기구는 대부분 소실되어 없

으며, 4층 옥상에 일부(수전설비) 설비가 있는 것으로 육안으로 파악 하였으나, 경제적 가치가 

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평가 외 하였음. 

Ⅴ. 감정평가액 결정 및 의견

1. 감정평가액

구분
공부(의뢰)
면적(㎡)

사정
면적(㎡)

적용단가
(원/㎡)

감정평가액
(원)

비고

토지 5,000 5,000 130,000 650,000,000
공시지가
기준법

건물 4,419.36 - - 평가 외 -

기계기구 3 - - 평가 외 -

소    계 650,000,000

  2. 결정의견

 본건은 상기의 평가사례와 거래사례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, 공시지가기준법에 의

한 토지감정평가액의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이를 대상부동산의 감정평가액으로 결정하였음.   



 토지건물 감정평가명세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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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B240424-01

소재지 지번
지  목

및
용  도

용도지역
및

구    조

감  정  평  가  액
비    고

공  부 사   정 단  가 금    액

일련
번호

면    적  (㎡)

5,000공장용지 일반공업지역 50001 경상북도 1143-3 130,000 650,000,000

문경시

신기동

공장 일반철골구조2 〃 〃

주1동 철근콘크리트[도로명주소] 위 지상

지붕경상북도

4층문경시

신기산단2길

4,319.361층 1833.4242-25 경제적가치- 평가 외

희박

2층 496.18

3층 1833.42

4층 156.34

합   계 \650,000,000.-

이           하           여           백

삼백감정평가사사무소



기호 명    칭  (종   류)
구조.규격.형식.용량

제    작    자
제  작  번  호
제작(취득)일자
수입 신고 일자

수량
감  정  평  가  액

비    고
단  가 금    액

 기계기구 감정평가명세표

SB240424-01

페이지: 1 

「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 목록」 제2020-62호,

제2020-61호 제2020-80호,

제2020-92호와

중복

1 수전설비 국산 1식 경제적가치평가 외

2020.05 희박

Cap´: 950kW

TTaTT´: T  500TTT∅
         T  450TTT   1 a∅
M.O.F

C.O.S

L.T

T.S.S

St  l StTuctuT 

With Tcc´T

2 냉동냉장설비 (주)드림냉동 1식 소재불명평가 외

시스템

<1층 냉동냉장창고> 2020.07

1) 냉동창고 (설지)

냉방면적: 약142㎡

UTit Cool T:25HP   1 a, T0HP   1 a

CoTd TTiTg UTit: 15HP   2 a

방열문

:전동슬라이딩도어(양개)

1,200(W)   2,800(H)   100(T)   2 a

에어커튼: 1,200(L)   2 a

온도조절기

2) 냉동창고

냉방면적: 약198㎡

UTit Cool T: 25HP   1 a, T0HP   1 a

CoTd TTiTg UTit: 15HP   2 a

방열문

:전동슬라이딩도어(양개)

1,200(W)   2,800(H)   100(T)   2 a

에어커튼: 1,200(L)   2 a

온도조절기

삼백감정평가사사무소



기호 명    칭  (종   류)
구조.규격.형식.용량

제    작    자
제  작  번  호
제작(취득)일자
수입 신고 일자

수량
감  정  평  가  액

비    고
단  가 금    액

 기계기구 감정평가명세표

SB240424-01

페이지: 2 

T) 냉동창고

냉방면적: 약7T㎡

UTit Cool T: 25HP   1 a

CoTd TTiTg UTit: 15HP   1 a

방열문

:전동슬라이딩도어(편개)

2,200(W)   2,800(H)   100(T)   1 a

에어커튼: 1,200(L)   2 a

온도조절기

4) 냉장창고

냉방면적: 약45㎡

UTit Cool T: 12HP   1 a

CoTd TTiTg UTit: 10HP   1 a

방열문

:전동슬라이딩도어(양개)

1,200(W)   2,800(H)   100(T)   2 a

에어커튼: 1,200(L)   2 a

온도조절기

5) 냉장창고

냉방면적: 약57㎡

UTit Cool T: 12HP   1 a

CoTd TTiTg UTit: 10HP   1 a

방열문

:전동슬라이딩도어(양개)

1,200(W)   2,800(H)   100(T)   2 a

에어커튼: 1,200(L)   2 a

온도조절기

<T층 냉동냉장창고 및 작업장>

6) 급속냉동창고

냉방면적: 약2T㎡

UTit Cool T: 40HP   1 a

CoTd TTiTg UTit: 25HP   1 a

방열문

:수동슬라이딩도어(편개)

1,200(W)   2,200(H)   125(T)   2 a

에어커튼: 1,200(L)   2 a

온도조절기

삼백감정평가사사무소



기호 명    칭  (종   류)
구조.규격.형식.용량

제    작    자
제  작  번  호
제작(취득)일자
수입 신고 일자

수량
감  정  평  가  액

비    고
단  가 금    액

 기계기구 감정평가명세표

SB240424-01

페이지: T 

7) 해포실

냉방면적: 약17㎡

UTit Cool T: 4HP   1 a

CoTd TTiTg UTit: 5HP   1 a

방열문

:수동슬라이딩도어(편개)

1,700(W)   2,200(H)   100(T)   2 a

에어커튼: 1,200(L)   2 a

온도조절기

8) 해동실

냉방면적: 약27㎡

UTit Cool T: 7.5HP   1 a

CoTd TTiTg UTit: 5HP   1 a

방열문

:수동슬라이딩도어(편개)

1,200(W)   2,200(H)   100(T)   2 a

에어커튼: 1,200(L)   2 a

온도조절기

9) 숙성실

냉방면적: 약18㎡

UTit Cool T: 5HP   1 a

CoTd TTiTg UTit: 5HP   1 a

방열문

:수동슬라이딩도어(편개)

1,200(W)   2,200(H)   100(T)   2 a

에어커튼: 1,200(L)   2 a

온도조절기

10) 냉동보관실

냉방면적: 약18㎡

UTit Cool T: 5HP   1 a

CoTd TTiTg UTit: 5HP   1 a

방열문

:수동슬라이딩도어(편개)

1,200(W)   2,200(H)   100(T)   2 a

에어커튼: 1,200(L)   2 a

온도조절기

삼백감정평가사사무소



기호 명    칭  (종   류)
구조.규격.형식.용량

제    작    자
제  작  번  호
제작(취득)일자
수입 신고 일자

수량
감  정  평  가  액

비    고
단  가 금    액

 기계기구 감정평가명세표

SB240424-01

페이지: 4 

11) 냉각실

냉방면적: 약16㎡

UTit Cool T: 4HP   1 a

CoTd TTiTg UTit: 5HP   1 a

방열문

:수동슬라이딩도어(편개)

1,700(W)   2,200(H)   100(T)   2 a

에어커튼: 1,200(L)   4 a

온도조절기

12) 냉각실

냉방면적: 약1T㎡

UTit Cool T: 4HP   1 a

CoTd TTiTg UTit: 5HP   1 a

방열문

:수동슬라이딩도어(편개)

1,700(W)   2,200(H)   100(T)   2 a

에어커튼: 1,200(L)   2 a

온도조절기

1T) 작업장

UTit Cool T

: 7.5HP   2 a, 10HP   4 a, 15HP   4 a

CoTd TTiTg UTit

:15HP   1 a, 20HP   2 a, 25HP   2 a

14) 배관설비 및 온도감시제어시스템,

기타부대설비 일체

삼백감정평가사사무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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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 목록」

제2020-64호

T 튀김라인 설비세트 (주)대한기계 1식 소재불명평가 외

2020.05.27

1) 성형기 (S T. No.

Mod l: DHM-600 :200527042)

Cap.: 62 a/miT

Hopp T

Cap.: 200Tg

ScT w CoTv yoT   4LiT 

Mold Plat : 600   600m/m

Hy´d CyliTd T   T a

TiT CyliTd T   4 a

Hy´d MotoT: 22Tw

C/T MotoT: 0.75Tw

Wat T Nozzl    T a

Blow T: 0.75Tw

CoTtTol Bo 

2) 성형기리프타 (S T. No.

Mod l: DLN-2000 :200527041)

Cap.: 200Tg/Batch

상승속도: 5.Tm/miT

MotoT: 1.5Tw

T) 전기식후라이 (S T. No.

Mod l: DEF-620 :2005270T8)

Cap.: 150~200Tg/HT

ChaiT M Th N t Typ 

Sp  d: 1~4m/miT

T mp.: 170~180℃

El ctTic H at T

:128Tw(64Tw   2ZoT )

Oil TaTk

:(W)800   250   (L)6,160m/m

M Th N t CoTv yoT

:(W)600   (L)5,500m/m

삼백감정평가사사무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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Oil저장 TaTl

:(W)1,060   550   (L)2,460m/m

Oil Pump: 1.5Tw

Hy´d Pumo: 1.5Tw

ScTap T: 0.T7Tw

연통: ￠200   (H)1,700m/m   2 a

CoTtTol Bo 

계단 및 기타부대시설

4) 베터묻힘기 (S T. No.

Mod l: DH-BTC600 :200527045)

이송속도: 4~12m/miT

MotoT: 0.75Tw(lTt Tt)

Blow T: 180W   1 a

M/C Dim TTioT

:(W)925   950   (L)2,000m/m

5) 벨트식빵가루기 (S T. No.

Mod l: DBBC-600 :2005270T1)

lTv Tt 구동방식

이송속도: 1~16m/miT

고기두께: 4T m/m

유효폭: 600m/m

투입 Hopp T: 25Tg/Batch

B lt coTv yoT

:(W)620   460m/m

:(W)620   670m/m

:(W)620   2,T50m/m

:(W)620   T,0T0m/m

PT TT Roll T

:￠400   610m/m   2 a

M Th N t CoTv yoT

:(W)600   620m/m

MaiT MotoT: 1.5Tw

Blow T: 86W   4 a

Buck t El vatoT

:(W)T20   2,100m/m

CoTtTol No 

기타부대시설

삼백감정평가사사무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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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 작  번  호
제작(취득)일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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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) 전분살포기(PT -DuTt T) (S T. No.

Mod l: DFP-600 :2005270T2)

B lt Sp  d: 4~12m/miT

N t Siz : (W)650   2,750m/m

TiT CyliTd T: ￠40   T50S   2 a

PT TT Roll T

:￠180   650m/m   1 a

MaiT MotoT: 1.5Tw(lTv Tt)

Blow T: 86W   4 a

WiT  B lt 진동장치: 180W

투입용 CoTv yoT: 200W

이물제거 CoTv yoT: 40W

ComtTol Bo 

합         계 \0.-

이          하            여          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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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위치 및 부근의 상황
 
 본건은 경상북도 문경시 신기동 소재 "신기제2일반산업단지" 내에 위치하며, 주위는 공장, 
 지원시설, 공업나지등으로 형성되어 있는 산업단지로 공장지대로서의 상황은 보통 시됨.
 
 
2. 토지의 상황
 
 1) 형상 및 이용상황
    사다리형 토지로 등고평탄한 공장부지 상태임.
 
 2) 접면도로상태
    남서측으로 폭 약15M 포장도로에 접함.
 
 3) 토지이용계획 및 공법상 제한사항
    도시지역, 일반공업지역(2009-08-05), 중로2류(폭 15m~20m)(접합)가축사육제한구역
    (전축종제한구역)<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>, 비행안전제3구역(전술)
    <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>, 일반산업단지(신기 제2일반산업단지)<산업입지 및 
    개발에 관한 법률>, 산업시설구역(2016-11-21)<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>, 
    개발촉진지구(신소재첨단산업단지)<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>, 
    폐광지역진흥지구<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>
 
 
3. 건물의 구조 및 현상
 
 1) 건물의 구조
    일반철골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상 4층 건으로서, 조사시점 현재 화재로 인하여 대부분
    소실되었음.
 
 2) 현황
    화재로 인하여 건물출입이 통제되고 있으며, 화재부분은 건물의 주기둥만 남아있는 상태임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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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기계/기구의 현상
 
 화재로 대부분 소실된 상태로 소재가 불명하며, 4층 옥상에 소재하는 수전설비는 일부분 부품을
 육안으로 확인 할수 있는 상태임.
 
 
5. 공작물의 현상
 
    -
 
 
6. 기타참고사항
 
 1) 임대관계: 미상임.
 2) 기타: 화재로 인한 건물의 잔존부분은 현재 건물의 붕괴 등의 사유로 출입이 통제된 상태이며,
            공장건물은 공장으로서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, 공장부지 내에 이동이 
            가능한 적재물이 있으니 경매진행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삼백감정평가사사무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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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 재 지 경상북도 문경시 신기동 1143-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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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 재 지 경상북도 문경시 신기동 1143-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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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건 남서측 전경

본건 남동측 전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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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건 서측 전경

본건 북측 전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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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건 지상에 적재물 전경

본건 4층에 소재하는 수전설비 전경

삼백감정평가사사무소




